
소규모펀드 공시 (기준일 : 2020.04.30)

펀드코드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(원)

A1001 종신 채권형(VL) 2004-05-25 4,094,429,724

A3002 유로인덱스(Index VA) 2008-09-01 1,045,940,432

A3003 재팬인덱스(Index VA) 2009-10-12 1,965,244,184

A3004 브릭스인덱스(Index VA) 2008-08-12 1,071,559,721

A3005 차이나인덱스(Index VA) 2008-08-26 1,118,790,876

A3006 코리아인덱스(Index VA) 2008-08-12 285,177,387

A5003 코-원자재인덱스형(PBVA) 2010-04-30 3,678,897,938

B1001 채권형(연금) 2004-05-25 2,280,933,258

C1004 혼합간접형(유니버셜) 2005-06-20 720,460,322

C2001 2형 채권형(VUL) 2004-10-04 329,576,383

C2002 2형 혼합형(VUL) 2004-10-04 1,807,261,507

C3002 3형 혼합형(VUL) 2004-12-14 4,109,781

C7001 BRICs주식형 2008-07-21 1,805,954,994

C7002 Ko-BRICs주식형 2008-07-21 650,836,554

C7003 Index혼합형 2008-07-21 896,147,540

C7005 단기국공채재간접형 2016-05-04 1,516,075,634

C7007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2016-05-13 2,885,999,250

C7008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2016-05-09 928,503,054

C7009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2016-05-09 4,005,876,086

C8004 중소형BEST주식FOFS 2015-04-17 1,902,484,945

C8005 글로벌배당인컴주식FOFS 2015-04-17 4,181,107,158

C8006 인컴앤그로스FOFS 2015-04-24 1,715,213,472

C8007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2016-02-11 1,250,789,797

C9001 TR 글로벌채권 FOFS(달러형) 2013-05-09 196,740,700

C9002 EM 채권 FOFS(달러형) 2013-05-09 68,823,065

C9003 글로벌주식 FOFS(달러형) 2013-07-19 443,497,714

C9004 글로벌인컴FOFS(달러형) 2013-07-17 264,651,477

C9005 글로벌배당인컴주식FOFS(달러형) 2015-05-26 269,033,528

C9006 인컴앤그로스FOFS(달러형) 2015-06-08 47,151,873

C9007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(달러형) 2015-05-26 127,728,468

C9008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(달러형) 2015-05-26 8,447,721

E1001 종신 채권형(VL)통합 2007-03-20 1,937,758,099

F1001 팀챌린지자산배분A형(IBK자산운용) 2015-08-03 3,671,413,724

F1002 팀챌린지자산배분B형(삼성자산운용) 2015-08-03 3,045,750,223

F1004 팀챌린지자산배분D형(키움자산운용) 2015-08-03 2,477,817,418

F1006 팀챌린지자산배분F형(한화자산운용) 2015-08-03 1,728,104,878

G1004 스마트롱숏재간접형 2018-01-25 151,554,273

G1005 유럽주식재간접형 2017-09-11 2,292,876,066

G2002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2018-11-02 4,911,364,212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,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소규모펀드 수시공시

소규모 공시 대상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 펀드로 사모펀드가 아닌 펀드로서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

모집할 수 있는 펀드이며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펀드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

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펀드(1개월 공시)입니다.

※ 해당 소규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

  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
